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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나 계약2013 2014321

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,

A

소송 리인 변 사 ○○○

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,

한국토지주택공사

남시 분당구 돌마 본사 자동172 LH ( )

자 사장 이지송

소송 리인 변 사 ○○○

1심 결 부지 법원 고양지원 고 가합 결2013. 7. 5. 2013 2054

변 종 결 2014. 5. 9.

결 고 2014. 6. 30.

심 결 피고 소부분 취소한다1. 1 .

취소부분에 한 원고 청구를 각한다2. .



- 2 -

원고 항소를 각한다3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4. .

청구취지[ ] 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한 부 이 사건207,200,000 2008. 9. 30.

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5% , 20%

계산한 돈 지 하라.

원고 항소취지[ ] 심 결 원고 소 부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 .

원 이에 한 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145,040,000 2008. 9. 30. 5%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돈 지 하라, 20% .

피고 항소취지[ ] 주 과 같다  .

1. 사실

가. 피고 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공사 합병 어 피고가 었다 이하( 2009. 10. 1. .

합병 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주 운 지구 지구 지구‘ ’ ) 1 , 2 , 3

택지개 사업 사업시행자이다 이하 차 지구 택지개 사업 지구 택지개 사( ‘1 ’, ‘2

업 지구 택지개 사업이라 한다’, ‘3 ’ ).

나. 원고는 부 원고 소 주시 동 에 원이라는2002. 4. - ‘B ’○○ ○○○ ○

상 원 이하 원이라 한다 운 하여 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( ‘B ’ ) . 2007.

원이 지구 택지개 사업 지구에 포함 는 것 지 고시 고 일부6. 28. B 3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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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들에 지구 택지개 사업 사업계획승인이 경 이루어지고 늦어도3 2008. 2. ~ 3. ,

하 에는 토지보상이 본격 실시 것이라는 사가 실리자 갑 증 새2008. ( 2, 3 ),

운 원 부지를 색하 시작하 다.

다. 피고가 경 지구 택지개 사업지구 내 원 부지 이하 이 사건2008. 9. 1 875 ( ‘㎡

원 부지라 한다 를 분양하자 원고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원’ ) , 2008. 9. 30.

부지를 억 만 원에 매 하 하는 분양계약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분양계20 7,200 ( ‘

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한 계약 원 이하 이’ ), 207,200,000 ( ‘

사건 계약 이라 한다 지 하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해 약 에 한’ ) .

조항 다 과 같다.

제 조 계약의 해제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10 1①

경 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수분양자가 중 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1.

제 조 위약금 등 제 조 제 항 각 호 또는 동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이 계11 10 1 2 1①

약이 해제 에는 수분양자가 기불입한 계약금 중 분양가격의 분의 에 해당100 10

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분양자에게 귀속 다.

라. 피고는 할 행 청 부 지구 택지개 사업 개 계획승인2008. 12. 31. 3

았 나 부동산경 침체 주택 요 부족 지구 택지개 사업 사업부진 등, , , 1, 2

사업진행이 지연 었고 이후 도 한동안 원에 한 보상 이루어지지 않, B

았다 피고는 경 지구 택지개 사업 재개에 른 보상계획 공고했는데[ 2012. 4. 3 , B

원에 하여 시 보상액 억 원 원 부지 억25 72,656,010 (= 15 14,268,000

원 원 지장 억 원 이었다+ 10 58,388,010 ) 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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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 도 억 원2009. 1. 30. 8 28,800,000

지 잔 억 원 각 지 하도 어 있었 나 원고는, 2009. 6. 30. 10 36,000,000

이를 일 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 미납. 2010. 8. 3. ‘2010. 8. 31.

도 잔 납부하지 않 시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에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

해 다는 취지 납부이행 고 이하 이 사건 고라 한다 를 하 나 원고는’ ( ‘ ’ ) ,

지 도 잔 지 하지 않았다2010. 8. 31. .

. 피고는 이 사건 원 부지를 재분양하 고 사이에 억, 2012. 6. 28. C 18

원에 이 사건 원 부지에 하여 분양계약 체결하 다41,400,000 .

사. 피고는 운 신도시 원 부지 이하 사건 원 부2012. 7. 4. 1,228.2 ( ‘㎡

지라 한다 에 하여 공 가격 억 원 신청 약 원 당첨자가’ ) 25 91,502,000 , 50,000,000 ,

계약체결 간 내에 계약체결 하지 않 경우 당해 당첨 효가 고 신청 약

피고에게 귀속 다는 내용 공 공고를 하 다 원고는 신청 약 원. 50,000,000

납부하고 분양신청 하여 당첨 었다.

원고는 계약체결일인 계약 억 원 원만 납2012. 7. 20. 2 9,150,200 10,000,000

입하면 피고에게 지구 택지개 사업 보상개시 후 일 이내에 계약 납부할‘3 15

있도 처해 달라는 계약연 신청 미납계약 원 지구 택지’ ‘ 199,150,200 3

개 사업 보상개시일 부 일 지 납부하고 미납계약 에 하여 납시 지 연15 ,

이자를 지 하며 미납계약 이자를 한 지 지 하지 않 면 계약 포6% ,

한 것 처리하여도 이 를 하지 않겠다는 등 내용이 포함 각 를 출하’

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재공 시행 후 미분양시 공 하 연장계. 2012. 7. 27. ‘ ,

약 한일 이 에 타 요자가 계약하면 동 납 연장 취소하고 당 신청 약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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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에게 귀속 다는 조건 붙여 계약 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신하 다’ .

피고는 사건 원 부지에 한 재공 공고를 내고 자 공2012. 11. 9. 3

계약 체결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 한 원 신청 약 원60,000,000 ( 50,000,000 +

계약 일부 원 신청 약 외한 나 지 원10,000,000 ) 10,000,000

아갈 것 통지하 다.

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 부지 법원 고양지원 가단 신2013 501264

청 약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그 구하는 소를50,000,000

하 나 심법원 원고 청구를 각하 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, 1 ,

계속 이다 부지 법원 나( 2013 51705 )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[ ] , 1 6, 8 10 (

번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지, ), 1 3 ,

2. 착 인한 계약취소 주장에 한 단

가. 원고 주장

(1) 피고는 지구 택지개 사업 시행자 원고가 운 하고 있 원 용3 B

하고 이에 한 보상 지 할 계획 하 다 원고는 택지개 사업 시행.

인하여 원이 용 에 라 새 운 원 부지가 필요하게 었는데B , B

원 용 인하여 피고 부 지 게 보상 새 운 원 부지 분

양 지 하면 다고 생각하고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하 다.

그런데 지구 택지개 사업이 진행 지 않고 피고 부 보상 지 지 못3

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납부하지 못하 다.

(2) 이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한 것 원이 곧 용 어 보상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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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 것이라고 생각한 에 있고 이는 동 착 에 해당하는데 피고는‘ ’ , ①

지구 택지개 사업 내에 한 원고 소 원 용한 자이자 지구 택지개3 B 1

사업 시행자 원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한 자이 에 원고 같

착 에 하여 잘 알았거나 알 있었고 원고가 착 를 일 키게 것 피고, ②

시행 지구 택지개 사업 이므 피고는 착 를 한 것이며 특히 피고3 , ③

직원 원고에게 원 보상 이 곧 지 것이니 보상 이 사건 분양계D B

약 도 과 잔 지 하면 다고 하면 피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

극 권 하여 원고 착 를 하 다.

(3) 라 동 착 를 이 한 원고 자 면 송달 써 이2013. 6. 3.

사건 분양계약 취소 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원고가 지 한 계약,

액 할 가 있다.

나. 단

(1) 법리

동 착 가 법 행 내용 요 부분 착 에 해당함 이 자가 법

행 를 취소하 면 그 동 를 당해 사 시 내용 삼 것 상 에게 시

하고 사 시 해 상 그 동 가 법 행 내용 어 있다고 인 어야 함이

원 이다 법원 고 다 결 참조( 2000. 5. 12. 2000 12259 ).

다만 그 동 가 상 에 하여 부 한 법 었거나 상 부, ,

공 경우라면 그 동 를 당해 사 시 내용 삼 것 상 에게 시하지

않았어도 자는 동 착 를 이 법 행 를 취소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

법원 고 다 결 법원 고 누 결 참( 1978. 7. 11. 78 719 , 1970. 2. 24. 69 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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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).

(2) 단

이 사건에 하여 보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,

장 분양동 분양 지 계획이나 지 법 이하 원고 주장 사 들이라( ‘ ’

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내용 삼 것 시하 인 할 아 런 증거가)

없다.

또한 자 일부 신 에 지구 택지개 사업 토지보상이 상2007. 6. 12. 3 2008

부 실시 것 상 다는 취지 사가 실 고 피고가 원, 2007. 6. 28. B

부지를 지구 택지개 사업 지구 내 지 고시하 앞 인 한 같 나3 ,

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지 피고가 지구 택지개 사업에 하여 구2008. 9. 30. 3

체 이고 인 보상계획 일 한 없는 에 추어 보면 사 들만,

피고가 원고 하여 ‘이 사건 분양계약 도 잔 지 일 이 에 피고가

원고에게 원 보상 지 하여 그 보상 써 이 사건 분양 도B ,

잔 납할 있게 해 것이다라는 착 를 시 다고는 볼 없다’ .

그리고 피고 직원 이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 내용 진 하여 원고 하여D

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하게 하 인 할 아 런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

원고 이 부분 주장 이 없다.

3. 약 감액 주장에 한 단

가. 원고 주장

원고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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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지체를 원인 해 어 이 사건 계약 이 약 써 피고에게 귀속 다 할

지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에 한 약 원 부당하게 과다하므 감, 207,200,000

액 어야 하고 피고는 감액 부분 원고에게 할 가 있다, .

나. 단

(1) 이 사건 분양계약 해

소 간 내에 이행이 없 면 계약 당연히 해 것 한다는 뜻 포함하

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 동시에 그 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 지조건

하여 미리 해 사를 시한 것 볼 있는데 법원 고 다( 1992. 12. 22. 92

결 피고가 이 사건 고에 한 지 한인 이 경과하도 원28549 ), 2010. 8. 31.

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른 도 잔 지 하지 못하 앞 인 한

같 므 이 사건 분양계약 원고 귀책사 해 었다, 2010. 9. 1. .

약 감액 여부(2)

가 민법 조 항에 하면 약 손해 상액 추 고 같( ) 398 4 ,

조 항 손해 상 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당히 감액할2 ‘

있다고 규 하고 있는 여 부당히 과다한 경우 라 함 채권자 채 자’ , ' '

각 지 계약 목 내용 손해 상액 한 동 채 액에 한 액, , ,

상손해액 크 그 당시 거래 행 등 모든 사 참작하여 일 사회 에, ,

추어 그 액 지 이 경 약자 지 에 있는 채 자에게 부당한 압 가

하여 공 잃는 결과를 래한다고 인 는 경우를 뜻하는 것 보아야 하고,

한편 규 용에 라 손해 상 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또는 그

에 한 당한 감액 범 를 단하는 데 있어 는 법원이 구체 그 단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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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즉 사실심 변 종결 당시를 하여 그 사이에 생한 같 모,

든 사 종합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고 다( 2002. 1. 25. 99 57126

결 등 참조).

나 이 사건에 하여 보건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하면 원고( ) ,

이행지체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 경우 원고가 지 한 계약

약 한 사실 앞 본 같고 이는 손해 상액 추 다, .

그런데 증거들 각 재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는 다 과 같

사 들 즉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 인하여 어 없이 이 사건, ①

원부지를 에게 억 원에 재매각하게 어 억 원 이 사건 분C 18 41,400,000 2 30,600,000 (=

양 억 원 억 원 손해를 입게 원고가20 72,000,000 - 18 41,400,000 ) , ②

이 사건 분양계약상 도 잔 각 이행 에 지 하지 않았고 원고 이행지체,

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 일 민법상 법 이 인 연 5%

계산할 합계 억 원1 26,158,356 1) 이자 상당 손해를 입게 이, ③

사건 분양계약에 약 분양 이고 이에 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10% ,

한 계약 억 원 피고에게 귀속시키 약 하 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2 7,200,000 ,

에 있어 인 내용 약 약 에 속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, ④

피고가 원고에 하여 경 우월한 지 에 있어 분양 불공 하게 과다한

액 했다거나 원고에게 부당한 압 가하여 원고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,

또는 약 약 하도 강요하 인 할만한 사 상 찾아볼 없는

1) 도 원에 하여 지 일 다 날인 부 이 사건 분양계약 해= 828,800,000 2009. 1. 31.

일인 지 연 에 한 원 잔 원에 하2010. 8. 31. 5% 65,559,452 + 1,036,000,000

여 지 일 다 날인 부 이 사건 분양계약 해 일인 지 연2009. 7. 1. 2010. 8. 31. 5%

에 한 원 원 미만 버림60,598,904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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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에 원고가 피고를 상 한 신청 약 청구가 심에, 1⑤

각 있 나 피고가 원고가 지 한 신청 약 몰취한 이 는 원고가 계약, ,

액 지 할 사나 능 이 없 에도 사건 원 부지에 해 신청 약

납부하고 분양신청 하여 당첨이 자 피고에게 일 계약 지 일 연,

를 요구하면 계약 극히 일부만 지 하 인 것 보이는 , ⑥

에 본 것처럼 원고는 본인이 운 하는 원 인근 곳 원 부지에 하여B 2

피고 분양계약들 체결하고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는 도 잔 미지 하, ,

는 법 사건 분양계약에 는 계약 마 미지 하는 법 각 계약,

이행하지 아니하 는 이러한 원고 복 계약불이행 인하여 피고 시행 택,

지개 사업 지구 내 원 곳 에 상당한 지장이 래 었 것 보이는2

등 사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한 손해 상 액이 부당하게,

과다하다고 단 지는 않는다.

결4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하여야 할 것인 심 결, , 1

이 결 달리하여 부당하므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각하고 원고,

항소는 이 없어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

사 상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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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이 창


